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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KOLAS 공인기관 평가비용 안내2024년 KOLAS 공인기관 평가비용 안내

｢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｣ 제3조

따른 2024년도 평가비용(평가수당과 출장여비 산정에 관한 사항) 안내

➠ 평가수당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평가계획서부터 적용

[ 평가 비용 : ➊평가수당과 ➋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지급 ]

  평가수당(현장평가, 문서심사)

  ㅇ ｢2023 엔지니어링업체 입금실태조사결과 공표｣(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

연구실-227호,2023.12.6.) 기타부분“특급기술자”노임단가(340,360원) 기준 적용

      ➠ 변경된 평가수당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평가계획서부터 적용

         (현장평가가 2024.1.1. 이후인 경우, 평가계획서가 2023년에 작성되었다면 이전 평가수당 적용)

(단위 : 원)

평가

일수

평가수당

(문서심사 동일)

소득세

(소득금액의 8%)

주민세

(소득세의 10%)
공제액

평가수당
(공제후/원단위 절삭)

1일 340,360 27,229 2,723 29,952
310,408

(310,400)

2일 680,720 54,458 5,446 59,904
620,816

(620,810)

3일 1,021,080 81,686 8,169 89,855
931,225

(931,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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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출장여비

  ㅇ 국내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(공무원 5급 기준)에 따르며, 

국외의 경우 실비로 지급

    ➠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는 숙박비/운임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정산 가능

  ➀ 여비 산정에 관한 사항

   ㅇ 근무지 내

거  리 여비지급기준 비고

‣ 왕복 12 km 미만 

2만원(정액)/일‣ 왕복 12 km를 넘더라도 동일시‧군
‣ 다른 시‧군이고 왕복 12km이상이라도 교통여건(지

하철, 버스 등)을 고려

   ㅇ 근무지 외

거  리 여비지급기준 비고

‣ 왕복 12 km 이상 ➊운임, ➋일비, ➌식비, ➍숙박비

➊ 운임 : 실비정산

➋ 일비 : 25,000원/일

➌ 식비 : 25,000원/일

➍ 숙박비 : 실비정산 

   <상한액> 서울특별시 100,000원, 광역시 80,000원, 그 외 70,000원

     *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숙박비 상한액은 그 외로 70,000원 지급

   ㅇ 운임 및 숙박비 산정 등

    ➊ 철도운임(일반실 기준 실비), 고속(시외)버스운임(실비), 항공운임(실비)

      ➠ 실비 정산 : 영수증에 나타난 금액

    ➋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시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

      ➠ 연료비: 여행거리 편도(km) × 유가 ÷ 연비(km/L)

        1) 여행거리 기준 : 최소거리 기준

        2) 유가: 출장 당일 기준 유가(오피넷 ‘전국 평균유가’ 참조)

        3) 승용차 유종별 연비(전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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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휘발유 경유 LPG
하이
브리드

플러그인
하이브리드

전기 수소

연비
(km/L) 11.97 12.52 8.83 15.37 10.61

전비
(km/kwh) 2.84 5.22

연비
(km/kg) 94.9

※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

※ ｢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(인사혁신처 예규 제167호, 2023.10.25.)｣ 참고

        4) 다만,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,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

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,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

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

           * 통행료 및 주차료 :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

    ➌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하고 숙박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

(영수증 등)를 갖추어 제출. 기준상 정해진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만 

지급한다.(증거서류 첨부) 다만,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

과하여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30%를 

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.

       <추가지급 예>

       -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, 숙박시설이 있어도 

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

        -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

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

        -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

  ➁ 여비 산정 예시

사례 1 회사가 서울(서울시청)인 평가사가 대구(대구시청)로 3일간 평가를 
나간 경우 (근무지 외)

    <여비 산정 내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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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(일비) 25,000 x 3 = 75,000원

        * 서울시청-서울역 교통비 및 대구역-대구시청 교통비는 일비로 정산

     - (식비) 25,000 x 3 = 75,000원

     - (숙박비)  (실비정산시) (55,000(영수증 금액) x 2) = 110,000원

  (상한액정산시) (80,000 x 2) = 160,000원

        * 숙박비 상한액 초과시에도 숙박 증빙 영수증 제출

     - 여비 

     · (KTX 이용시) 서울-대구 KTX : 43,800원 x 2 = 87,600원

     · (자차 이용시) 276.55 km x 1,548(휘발유) ÷ 11.97(연비) = 35,760원(연

료비)+ 12,500원(통행료) = 48,260원 x 2 = 96,520원  

(N포털 기준 최단거리 : 276.55 km, D포털 기준 : 278.9 km) 

     - 출장비 총액

     <숙박비 상한, KTX 이용시>

구분 일비 식비 숙박비 여비
(KTX 이용) 총액

금액 75,000 75,000 160,000 87,600 397,600

     <숙박비 실비, 자차 이용시>

구분 일비 식비 숙박비
(실비적용시)

여비
(자차 이용) 총액

금액 75,000 75,000 110,000 96,520 356,520

     * 참고(산정 내역)

구분 D+0 D+1 D+2
일비 25,000 25,000 25,000
식비 25,000 25,000 20,000

숙박비(상한액) 80,000 80,000 -

숙박비(실비) 55,000 55,000 -
여비(KTX) 서울-대구 KTX : 43,800원x2=87,600원

여비(자차)
서울-대구, 대구-서울

연료비(35,760원)+통행료(12,500원)=48,260원x2=96,52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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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2 회사가 안양(안양시청)인 평가사가 서울(구로시청)로 3일간 평가를 
나간 경우(왕복 12km 이상, 안양시청-구로시청 최단거리 : 15.02 km)(근무지 내)

    <여비 산정 내역>

     -  (일비)  20,000 x 3 = 60,000원

       * 다른 시․군이고 왕복 12km 이상이긴 하나 교통여건(지하철, 버스 등)을 고려하여 

근무지내로 판단

     - 출장비 총액

구분 일비 식비 숙박비 여비 총액

금액 60,000 - - - 60,000

     * 참고(산정 내역)

구분 D+0 D+1 D+2

일비 20,000 20,000 20,000

  ➂  기타

   ㅇ 여비 정산 등에 대한 이견 등이 있을 경우, ｢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

(인사혁신처예규 제167호, 시행 2023.10.25.)｣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

리기준에 따른다.

  원천징수

  ㅇ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수당과 여비(실비정산 포함)에 모두 포함


